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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성북구 생활임금 결정·고시 계획

�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

심의한 2016년도 우리구 생활임금을 관보 등에 고시하고자 함

Ⅰ 관 련 근 거

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 제5조(생활임금의 결정)

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 제7조(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설치·구성등)

Ⅱ 2016년도 생활임금 결정

생활임금 : 월 1,585,000원 / 시급 7,585원

산정방식 :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 평균임금의 50% +

서울시 생계비 가산율 16%의 60%

5인 이상 노동자

평균임금 50%(①)

서울시 생계비 가산율

(5인이상노동자평균임금 9.6% ②)

2016년 생활임금

월 급여
(③=①+②)

시간급
(209시간)

1,330,055 255,370 1,585,000 7,585

(단위 : 원)

   ※임금비교
구 분 2015년 2016년 비 교

생활임금
7,150

(월 149만5천원)

7,585

(월 158만5천원)
2015년 생활임금 대비 6.1% 인상

최저임금 5,580 6,030 2016년 최저임금 대비 25.8% 인상

(단위 : 원)

생활임금 구성항목 : 기본급 + 제수당(초과급여, 특별급여 제외)

생활임금 결정·고시 : 2015. 9. 10(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)



Ⅲ 행정 사항

홍보전산과 : 2016년 생활임금 결정․고시 계획 구보 및 홈페이지 게시

전 부서 : 2016년 생활임금 적용 및 홍보

붙 임 2016년 생활임금 결정 고시문 1부.


